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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possible criteria to better evaluate the capability of disaster management 

with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ultimately improve the capac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disasters. The assessment criteria were developed by surveying various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install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developing comprehensive 

evaluation criteria and the decision of assessment methods that reflect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Second, the safety management committee should have more power and 

improve its professionalism in assessing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Third, it is 

necessary to financially support disaster management committees and provide further manpower 

or equipment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Fourth, there should be professional officials 

who are experts in dealing with disasters and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ir 

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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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오염사고(National Contingency)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가 

지침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뉴욕주의 지침과 인디아나주 엘런카운티(Allen County)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또한 여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카고 WindyGrid 프로그램의 대응 지침을 검토한 결과를 근거

로 지방정부 중심의 한국형 재난대응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과 조정에 관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역할 분담 및 임시적인 초동조치의 지침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2012년 불산 누출사고를 경험한 구미시 사례에서 알 수 있

듯이, 중앙정부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난의 현장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즉각적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운영되

는 지역의 재난안전상황실을 확장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재난대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을 조직적

으로 통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능적 ‧ 장소적으로 통합하는 것 또한 제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재난대응체계, 국가대응체계, 국가오염사고대처계획

Ⅰ. 서론

  

유독성 가스, 유류 등 유해물질의 유출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미국 뉴욕주의 경

우 연간 16,000여건의 추정적 또는 확정적 유출이 발생한다(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자료). 소량의 유출이라도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지하수, 용

수 및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가스는 공기를 오염시켜 호흡을 위협하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지

하수에 용해된 유해물질은 식수를 오염시키고 다른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한다. 토양에 섞인 물질들은

식물, 물고기 및 야생동물들을 죽이거나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그 일대의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산동면에서 발생한 구미 불산(불화수소산) 누출사고에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Min & Lee(2014)는 ‘무엇보다 대응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성 있는 행정행위의 업무 공백으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각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의 역할 및 기능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서는 각 관련 기관들의 상호 협력과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Lee &

Min, 2015). 따라서 이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지역

차원에서 유류 또는 유해물질의 유출, 누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에서 운영되는 재난대응체계를 검토하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미산업단지의 경우 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무려 1,662곳이 밀

집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가 시급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대응이 이루어지다보면 화학보호복과 중화제의 대비 부족, 긴급구조 및 사고수

습시에 중앙과 지역간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혼선 등이 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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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오염사고시 지방정부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가 지침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뉴

욕주와 인디아나주 엘런카운티(Allen County)의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여기에 새로운 대안

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카고 WindyGrid 프로그램의 대응 지침 역시 검토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

해서 지방정부 중심의 한국형 재난대응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2012년

불산 누출사고를 경험한 구미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제도적 배경:  미국의 재난대응체계

1. 미국의 재난대응체계의 의의  

1) 국가오염사고대처계획의 개요

미국의 재난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System. NRS)는 광범위한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에 대하여 정석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지역, 주, 연방의 기관들과 산업분야 및 기타의 단

체들과 개인들의 계층적인 체계이다. 이들은 정화활동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

의 건강과 자연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문가와 자원들을 공유한다. 이러한 체계의 핵심에는 국가

오염사고대처계획(National Contingency Plan, NCP)이 있다. 국가오염사고대처계획은 지역과 주의 대

응자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연방의 자원과 전문가들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대응체계의 기틀을 확립하고 그의 작동방법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유출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난”으로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가 재난대응체계 및 국가오염사고대처계획과 연계하여 작동을 개시한다.

국가대응체계는 위기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의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수단으로서 연방

정부의 주 및 지역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조정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대응절차(재난

대응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출 또는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 국가대응본부에 보고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둘째,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면, 국가대응본부는 즉시 현장

조정관(On-Scene Coordinator, OSC)에게 이를 통지한다. 셋째, 현장조정관은 주와 지역 정부 및 유출

또는 누출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대응 수준을 결정하며 그 밖에 잠재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을 동원한

다. 넷째, 현장조정관은 또한 연방정부의 관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관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조정관은 유출 또는 누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환경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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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환경대응팀(Environmental Response Team), 국립해양대

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또는 환경보호청의 과학지원조정관

(Scientific Support Coordinator)으로부터의 기술적인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조정관은 광역대응단(Regional Response Team, RRT)에게 특수한 전문가의 활용 또는 추가적인

물류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대응단(National Response Team, NRT) 또한 지원을 위하

여 대기하고 있다.1)

<Figure 1> National response system flowchart

2) 재난시에 현장 대응의 개요

(1) 현장의 대응

누출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현장의 대응은 ① 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 ② 계약상 대응의

의무가 있는 자, ③ 지역의 소방 및 경찰관서, ④ 지역의 재난대응 인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재난의

규모가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대응활동을 인적 ‧

물적으로 지원하거나 이의 책임을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이

1) http://www2.epa.gov/emergency-response/national-respons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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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였지만, 대응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기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환경보호청이 운용하는 지역정부보상사업(Local Governments

Reimbursement Program)에서 재난 사고 당 25,000달러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2)

(2) 연방의 관여 또는 개입

유출 또는 누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보고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유출 또는 누출에 대하

여 책임이 있는 기관은 연방정부의 국가대응본부에 보고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보고가 이루어지

면 국가대응본부는 즉시 유출된 장소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환경보호청 또는 해안경비대의 현장조정

관에게 사고 발생의 사실을 통지한다. 현장조정관은 지역의 대응수준을 결정하고 연방의 관여가 필요

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관여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황을 조사한다. 현장조정관의

임무는 정화작업이 회사, 지역, 주 또는 연방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적절하고 시기에 맞

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의 현장조정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응체계를 지휘한다. 첫째, 화학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명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유출 또는 누출이 회사, 지역 또

는 주의 대응자들의 역량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유류유출의 경우에, 사고가 유

출의 특징이나 규모가 공중보건 또는 복지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는 손해를 산정하고, 복구 작업을 지원하며, 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복구비용

을 전보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보전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한다.3)

3) 현장에서의 현장조정관의 대응(또는 역할) 

현장조정관은 연방정부에 보고된 유류의 유출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감독하고 지휘할 책임이 있

는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다. 현장조정관은 지역, 주 및 광역의 대응 조직과 연방의 모든 활동을 조율하

고, 이들을 지원하며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조정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따라 해안경비대

또는 환경보호청에서 파견되는바, 환경보호청 현장조정관은 내륙 및 내수지역의 유출 및 누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해안경비대의 현장조정관은 연안지역 및 5대호(the Great Lakes)지역에 대

한 책임을 진다. 통상적으로 현장조정관은 재난의 대응 및 사후 조치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4)

첫째, 현장조정관은 산정 역할을 수행한다. 산정은 유출 또는 누출의 규모와 특성, 잠재적 위험성,

수용 및 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 사고를 수습하는 지역 정부 또는 책임 있는 당사자의 역량을 측

2) http://www2.epa.gov/emergency-response/responding-incident

3) http://www2.epa.gov/emergency-response/responding-incident

4) http://www2.epa.gov/emergency-response/epas-scene-coordinators-o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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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다. 산정의 결과는 유출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장비 및 기타 자원들

의 수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5)

둘째, 감독 역할이다. 감독에는 화학물질의 유출 또는 유류의 누출에 대한 통제 및 정화작업이 적절

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감독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유류 유출의 경우에, 유출이 그

규모 또는 특성에 의하여 공중의 보건 및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때에는 현장조정관은

대응을 감독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6)

셋째, 현장조정관은 대응지원 역할을 한다. 유출 또는 누출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현

장조정관은 이를 통제하고 수용하기 위하여 연방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장조

정관이 연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는 인력과 장비와 같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

이다. 재난에 대하여 충분한 자원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조정관은 누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에 대한 공해방지기금의 신탁자금(the Superfund trust fund) 또는 유류유출에 대한 책임기금(the 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지

원활동은 지역 또는 주 또는 책임 있는 당사자 자원의 인력 또는 장비의 가용성 부족으로 인하여 정

화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7)

넷째,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는 유출대응계획을 설계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유

용하다. 유류 및 유해물질 오염사고 대처 계획은 현장조정관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중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류의 유출이 있은 후에는 현장조정

관은 유출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모든 조치의 개요와 지역, 주 및 연방의 기관들에 의하여 취

하여진 지원의 수준에 대한 총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문제가 있는 영역

을 판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에 의하여 공유된

다.8)

2.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체계의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2014)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12년에는 여수 규소 가스누출 사고(부상 46

명), 구미 불산 가스누출 사고(사망 5명, 부상 16명)가 발생했고, 2013년에는 여수 폴리에틸렌 저장탱

크 폭발(사망 6명, 부상 12명), 울산 폴리실리콘 공장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사망 3명, 부상 12명)가

일어나는 등 산업단지 내 대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http://www2.epa.gov/emergency-response/epas-scene-coordinators-oscs

6) http://www2.epa.gov/emergency-response/epas-scene-coordinators-oscs

7) http://www2.epa.gov/emergency-response/epas-scene-coordinators-oscs

8) http://www2.epa.gov/emergency-response/epas-scene-coordinators-o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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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cident Status in industrial estate(2009 ~ 2014.6) 

(measure : case, person, one thousand won)

year

the  

cases 

of 

accidents

accident type accident damage

fire negligent blackout gas leak explosion etc. death injury
material 

damage

2009 31 17 4 5 2 2 1 4 38
9,256,

820

2010 22 10 8 - 1 3 - 9 27
2,649,

200

2011 13 1 2 2 - 8 - 12 22
775,80

0

2012 15 5 3 - 3 3 1 12 78
37,296

,000

2013 32 11 6 1 8 4 2 18 47
1,515,

440

2014.6

.28
21 9 - - 4 2 6 4 20

208,50

6

sum 134 53 23 8 18 22 10 59 232
51,701

,766

※ Sour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명생략)」에 의하면 재난에 대한 대응은 크게 일반적인 응급조

치와 긴급구조의 이원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대응조치에 관여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정

부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으

며, 긴급구조에 관여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이 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재난 대응 및 복구를 포함하는 수습에

대한 지휘이다. 즉, 현재의 기본법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국무총리 등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대책본부

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역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난관리주관

기관에 설치되는 수습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3항). 이러한 수습본부는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으므로(법 제15조의2

제6항)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수습에 있어서 중앙대책본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거나 수습본부를 통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따라서 비록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과 같은 특정한 사고의 경우에는 환경부와 같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재난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도

록 되어있다. 하지만, 중앙대책본부가 수습본부에 대한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중앙대

책본부가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연락이 혼선을 빚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대책본부

는 중첩되거나 상충하는 지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경우(법 제15조의2 제5항)에 대하여 지역대책본부와 지역사고수습본부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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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아 양자의 역할이 중첩되거나 상충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나아가 국민안전처에 중앙통제단을 두고, 지역에는 지역통제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논의한 것처럼 지역통제단장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중첩되는 경우9)에는 양자의 조

치가 상충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법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와 중앙통제단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

로10) 이러한 상충하는 조치의 해결이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물론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

대책본부의 역할이 “대규모 재난의 대응 ‧ 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는 것이므로, 중앙대책

본부에 원칙적인 조정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와 지역통제단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와 중앙통제단으로부터 중첩되거나 상충되

는 지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긴급구조활동에 있어서는 지역통제단(경우에 따라서는 중앙통제단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통제단)이 지휘를 할 수 있고, 통합지원본부와 지역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는 이러한 중앙 또는 지역

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 및 현장지휘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3항, 제52조 제6항). 이러한 근거로 지역통제단의 지휘권이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

나, 이러한 경우라도 중앙수습본부의 지휘를 받는 지역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의 지

휘를 받는 통합지원본부와 중앙통제단이 지휘하는 지역통제단 사이의 조정을 위한 체계를 수립할 필

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재난대응활동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긴급구조활동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 내지는 방식 등 또한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통제단,

지역대책본부 및 지역수습본부의 활동이 중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지역에 지역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및 지역통제단을 포함한 3

개 이상의 조직이 동시에 활동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지휘체계 및 역할이 중첩되는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대응현장에서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흐름 

9) 응급조치 중 ①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②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③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대응조

치 중 ① 대피명령, ② 위험구역의 설정, ③ 통행제한, ④ 응급부담.

10) 중앙대책본부와 중앙통제단은 모두 국민안전처에 설치되는 것이며, 중앙대책본부의 장은 원칙적으로 국민안

전처 장관이 되고(법 제14조 제3항 참조),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49조 제2항), 이것으로 중앙대책본부와 중앙통제단의 관계가 명확하게 된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긴급구조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대응조치의 경우에 중앙통제단에 지역통제단의 지휘권

이 있는지의 여부 또한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시행령 제54조 참조). 지역통제단장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적으로 지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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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역 차원에서 유류 또는 유해물질의 유출, 누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욕주의 지침과 인디아나주 엘런카운티(Allen County) 프로그램의 지침을 살

펴보기로 한다. 문헌연구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여 구미시 중심의 재난대응체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출대응관련 기관, 유출대응활동에 초점을 두고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구미시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한다. 주요 연구흐름은 다음과 같다. 국회도서관의 검색 엔진과 법제처

의 검색 엔진으로부터 국내 재난대응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주, 인디아나주

엘런카운티 공식 재난관리 문헌 등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Problem 

deduction

� Limit of Disaster Response in Gumi-si

� Compare disaster respons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

Domestic and 

foreign cases

� Spill response and spill response organizations activity in New York 

State

� Spill response and spill response organizations activity in Allen County, 

Indiana

� Spill response and spill response organizations activity in Gumi-si

↓

Improvements
� Improvement Plans for Local Government-centered 

   Disaster Response System(Gumi-si)

<Figure 2> research flow diagram

2. 연구사례 선정 :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의 대응 체계

2012년 9월 27일 15시 43분에 (주)휴브글로벌의 화학공장(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산단 4단

지에 위치)에서 탱크로리에 유독가스인 불산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불산이 공기 중에 대량 유출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산(불화수소산)은 뼛속까지 침투하면 신체를 절단해야 하는 유독한 산으로 뼈를 손상시키

고 신경계를 교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시에 현장 근로자 5명이 그 자리

에서 사망하였다. 또한 사고 초기에 사고지역 근처에 있었던 주민과 방재작업에 투입된 소방관과 사

고 취재에 투입된 기자단 등 18명이 구토와 피부발진 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후 약 11,000명이 병

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었다. 2012년 9월 27일 15시 50분 경 최초 사고 발생

당시 구미시의 지시로 소방서와 경찰 인원을 동원하였다. 이후 반경 300∼400m 내의 주민을 대피시킨

다. 16시 11분에 구미소방서 최초 상황이 접수되었다. 16시 20분에 구미시에서 주민대피령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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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0분에는 구미시 상황실이 운영되었다. 16시 45분에 구미시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다. 사고 접수 2

시간 뒤 17시에 환경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다. 즉시 “경계”단계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대구환경청 직원들이 사고발생지역으로 투입되었다. 17시 17분에 구미시에서 방독면 100개를 인근공

장에 긴급 지급하였다. 17시 20분에 환경과학원, 구미시, 그리고 경북도 소방본부 등이 소석회를 뿌리

고 내화학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18시에 구미시가 종합상황실이 가동되었다. 구미시

가 소석회 14포대를 확보했으나 교통통제로 현장에 공급하지 못했다. 구미시 이인재 환경위생과장은 "

석회를 확보해 현장에 갔지만 통제됐다. 소방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도 접근하기 어려워 석회를 뿌릴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yonhapnews, 2014.9.28.). 환경부 사고대비물질 가이드에 불화가스 누출 방

제 약품의 하나로 소석회가 규정되어 있었다(불산을 중화시킴).

18시 30분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회의 이후 경

상북도에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토록 지시하였다. 이후 노출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19시에 환

경부 지시로 사고지휘본부 현장에서 구미코(전시컨벤션)로 이동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유해화학 감

시를 요청했다. 구미시 투자통상과에서는 19시 10분과 20시에 각각 반경 1.4km, 3km 내의 주민을 대

피시켰다. 21시 30분 환경부에서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발령하였다. 22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에서 환경부에서 상황해제결정시까지 주민을 대피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다. 9월 28일에 오전 3시 30

분에 구미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심각단계를 해제하라는 공문이 접수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09시 잔류농도 측정이 종료되자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상황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반경 50m 내의 주민을 제외한 구역의 주민들을 복귀시켰다.11)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작업 시

작되면서 소석회 방제작업이 지연된다. 오후 13시 30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단이 철수하면서

구미시는 소석회로 방제작업을 시작하였다. 오후 13시 50분까지 사고 현장과 주변 500m 이내에 방제

작업을 완료하였다.

11) 이 과정에서 자원동원 현황은 인원 총340명 중 소방 180, 군부대 60, 경찰 35, 시청 15, 기타 55명이며 장비

는 총 31대 중 화학 8, 구조 6, 구급 5, 펌프 3, 헬기 1, 지휘 1, 기타 2대, 응원요청사항은 5대로 미군부대에서

지휘1, 화학1, 펌프1대와 대구소방서에서의 구조1, 제독1대로 보고되었다. 이 중 중앙정부의 지원사항으로는 18

시 20분에 출동하여 19시 17분에 도착한 헬기 1대와 12명, 중대본 상황관리관 1명이며 환경부 지원사항으로

17시 30분 대구환경청 직원, 24시 12분에 탐지활동에 들어간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 1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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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ong-A Ilbo, 2012.10.04 출처 : Yonhap News Agency, 2012.10.03 

<Figure 3> Media Issue of the Gumi accident damage 

Ⅳ. 결과 분석 

1. 뉴욕주 사례12)

1) 유출대응관련 기관

뉴욕주의 환경보존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은 그 지휘부를 알바니에

두고 있는 유출대응계획(Spill Response Program)을 마련하고 있으며, 뉴욕주 전반의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에 훈련된 대응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 계획은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유출에 대한 긴급 연락망(Spill Hotline)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추정적 또

는 확정적 유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수용, 정화 및 처분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완수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유출대응요원들은 일 24시간, 주 7일 동안 유류 및 기타 유해물질의 유출에 대응하며, 이들

은 그들이 근무장소 이외에 있을 경우에도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대용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 그들의 차량에는 무전기, 보조물품, 안전 및 보호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긴급통신은 환경보

존국이 운용하는 무선통신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2)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ew York State's Spill Response Program

for Petroleum and Hazard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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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존국의 유출대응계획에 관여하는 기관들

유류의 유출에 있어서 운항법(the Navigation Law) 제12조는 주의 회계검사관실(the Office of the

State Comptroller)에서 운영하는 항구적(non-lapsing)인 회전기금(revolving fund)인 뉴욕주의 환경보

호 및 유출보상기금(the New York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pill Compensation Fund)을

설치하고 있다. 회계검사관(Comptroller)은 기금의 자금을 환경보존국이 지출하는 행정비용, 정화비용

및 제거비용에 제공하고 유출로 인한 피해의 보상액을 결정하며 유출을 야기한 자들로부터 변상금과

과태료를 징수하고 수수료를 부과한다. 주의 법무실(the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또한 책임

있는 당사자들부터의 변상금을 징수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지원한다.

(2) 유출대응에 관여하는 기관들

유출이 생명과 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들이 관여하게 된다.

유출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훈련된 인원들은 대부분의 경우 경찰서 또는 소방서와 같은 지역의 재난대

응기관들이다. 지역의 기관들은 공중을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을 유도하고 주

민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대응을 주도한다. 뉴욕주 보건국(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미국 환경보호청, 미국 해안경비대와 같은 다른 연방 및 주의 기관들 또한 관여할 수 있다.

(3) 책임있는 당사자들 

뉴욕 주의 운항법 및 환경보존법에 의할 때, 책임자들(대부분의 경우 유출이 발생한 설비 또는 시

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들일 것이다)은 적절한 기관에의 통지, 유출되고 오염된 물질의 수용, 정화

및 제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이전비용 및 제3자의 손해를 포함한 유출과 관련

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일 환경보존국이 정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사

자들은 직접적인 정화비용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국의 행정비용 및 모든 이자 및 과태료 등을 부담하

여야 한다. 변상금은 환경보존국, 유출기금 사무국(the Spill Fund Administrator) 또는 법무실에서 징

수한다.

2) 유출대응활동

추정적 또는 잠재적 유출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면 환경보존국의 직원은 환경과 공중의 보건을 보호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유출자 또는 책임있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상

황을 파악한다. 환경보존국이 유출대응자들을 사고 현장에 파견하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

다.13)

13) 반면에 환경보존국의 유출대응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첫째, 특정한 정화용역업체 및

실험용역업체를 책임자들에게 추천한다. 둘째, 책임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용역업체들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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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잠재적 및 실제적 유출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설에 출입한다.

② 책임자(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그에 필요한 환경정화용역업체들의 유형을

지시한다.

③ 책임자들이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유형을 지시한다.

④ 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한다.

⑤ 기술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정화의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되는 경우 책임자들에게 조언을 한다.

⑦ 정화용역업체 및 실험용역업체의 신변을 보호한다.

⑧ 환경보존국이 고용한 민간업체들을 지휘한다.

환경보존국의 대응자들은 유류 및 유해물질의 유출에 대응한다. 그러나 유류유출의 경우에만 응급

수용과 정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유출대응자들은 장기 정화작업을 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 유해물질

의 유출에 대한 정보는 유해폐기물처리관에게 제공하여 현장의 장기간 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보존국의 대응자들은 오염의 범위를 확정하고 정화기술을 선택하며 수용 및 정화작업을 완료하

기 위하여 책임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정화작업, 특히 유출이 지하수를 오염시킨 경

우의 정화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광범위한 굴착과 실험용 시료의 채취가 필요하며 지하수의

복원에는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책임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유출의 유형, 장소의 특징,

폐기의 필요성 및 토양과 수원에 대한 정화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운항법(the Navigation Law) 및

환경보존법(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과 관련 법률들은 현장에서 최소한 다음의 조치들

이 취하여질 것을 요구한다.

① 지상과 지하의 모든 천연산출물(free product)의 폐기

② 피해를 입은 지표환경의 복구

③ 지하수의 복원 중 음용수에 대한 (제독)처리 또는 대체적 수원(水源)의 제공

④ 오염된 토양의 복원

⑤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제독)처리

⑥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들에 대한 구조 및 복원

⑦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에 대한 복원 및 보충

환경보존국은 유출된 물질에 대한 정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환경보존국의 대응자들은 책임

자들을 파악할 수 없거나, 책임자들이 정화를 할 수 없거나 하려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화작업을

행하거나 또는 지역의 공공안전기관들이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정화용역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용과 정화작업을 조직한다.

2. 인디아나주 엘런카운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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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출대응관련 기관

(1) 보고의 책임

유출자/산출자는 유출의 상황과 대응 및 경감활동의 상세에 대하여 지역, 주 및 연방의 기관에 최

초의 2시간 이내에는 전화로, 상황의 진행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책임을 진다. 유출/누출이 상품의

운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911에 연락하면 된다. 대응기관/관할기관은 다른 지역, 주 및 연방의 기관

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출/누출이 고정된 설비에서 발생하면 그 설비의 소유

자는 최초 전화 통지 및 취해진 조치와 결과에 대하여 최종 서면 보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실제에

있어서, 유출자/산출자로 하여금 통지를 하도록 하거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적시의 통지가 이루어지

고 적절한 기관들 사이에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일이다. 어떠한 경우

에도 최종의 서면보고서는 제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대응 기관 또는 조직으로부터의 상세한 내용의

보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유해물질의 유출정보와 통지보고는 서류작업 및 필요한 핵심적인 정

보의 핵심적인 정보에 대한 보고에 활용될 수 있다.

(2) 정화작업

유출자/산출자는 모든 유출, 배출 또는 누출에 대하여 정화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회

사의 대표자들이 가능한 빨리 재난 대응활동에 따라서 적시에 정화작업을 조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연락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시, 대응 소방기관은 정화작업을 행하는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그러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산출한 소유자/운영자는 직접적

으로 적절한 정화업체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만일 소방기관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이 계약상의 비용의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유출자/산출자가 정화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정화업체의 대표는 현장에 연락하여 계

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정화팀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음을 예정 도착시간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엘런카운티에는 지방정부와 재난에 대비한 계약을 체결한 정화 또는 복구업체가 없으므

로, 누구와 정화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유자/책임자/유출자의 결정에 의한다. 누구도

유출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정화업체를 고용하거나 견인회사로 하여금 정화작업을 도

급하도록 할 수 없다.

극히 위험한 상황(유해물질과 관련된 재난 또는 대규모의 비상사태)에는, 국토안보부의 지부가 적절

한 회사 및 정부의 기관과 정화 및 복구를 조직한다.

2) 유출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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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가 있으면 국토안보부의 엘런카운티 지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첫째, 유

출된 물질이 강, 하천, 호수, 연못 등의 수원(水源)에 도달하면 인디아나주의 자연자원국(the Indian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및 환경관리국(the Indian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에 통지되어야 한다.

둘째, 유출된 물질이 오수거(汚水渠) 또는 우수거(雨水渠)에 도달하면 시용수오염통제실(City

Utilities Water Pollution Control)에 보고되어야 한다.

셋째, 유출된 물질이 주 또는 연방의 고속도로에 나타나면 인디아나주의 운수국(the Indian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보고되어야 한다.

(1) 유해물질의 통지

통신수단들은 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현장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안

보부의 지부는 필요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물질의 유출자 또는 산출자는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지며, 통지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특별한 규칙

① 경유, 중유, 연료용 기름, 엔진의 유동액의 유출량이 55갤런 이하이고 수원 또는 수거(水渠)에 도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의 필요가 없다. 이들은 관할 소방서, 견인업체 또는 환경정화용역업체에

의하여 정화될 것이다.

② 환경보호청이 지정하는 유독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그 유출 또는 누출의 수량이 “보고기준량”

을 넘어서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대응본부(National Response Center) 및 인디아나 주의 환경관

리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화학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러한 기관에 보고가 이루

어져 유독유해물질인지 및 보고기준량에 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구미시 관점에서의 접근 

1) 유출대응기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 재난14)이 발생하는 경우, 법은 이에 대한 대응 ‧ 복구(이하 “수습”이라한다) 등에 관한 사항

14)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대규모 재난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

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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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괄 ‧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

본부”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장관이 담

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국

무총리가,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가 인정된

다(법 제14조).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

황실(이하 “중앙대책본부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이러한 중앙대책본부상황실은 상시적으로 운

영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 ‧ 운영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5항).

(2) 중앙사고수습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환경부와 같은 재난관리주관기관15)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

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지휘 및 지휘 등을 위한 중앙사

고수습본부상황실(이하 “수습본부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습본부상황실은 상

시적으로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 ‧ 운영할 수 있다(법 제15조의2 제3

항). 또한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설

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되며,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

록 하고 있다(법 제16조).

다만 통합지원본부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통합지원본부가 중앙대책본부상황실이나 수습본부상황

실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이들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상시적으

로 유지되는 재난안전상황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중앙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재난“

15) 시행령 별표 1의3에 의하면 환경부는 ①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② 식용수(지방상수도를 포함)사고,

③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④ 조류대발생(녹조에 한정), ⑤ 황사의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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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상황실 및 수습본부상황실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통합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지원본부가 이원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

(4) 그 밖의 관련기관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러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 ‧ 단체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16)으로 정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주

요 업무 중 재난 대응과 관련한 주요 업무는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다(법 제9조).

또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

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10조).

②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 · 도 안전

관리위원회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

16) 시행령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

회위원장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4.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ㆍ지휘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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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시 · 군 · 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 도지사 또는 시

장 ‧ 군수 ‧ 구청장이 된다(법 제11조).

③ 재난방송협의회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 ‧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 ‧ 지역재난방

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법 제12조).

④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

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안전

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12조의 2).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중안안전관리민관협

력위원회의 기능은 재난 발생 시 인적 ‧ 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 피해복구활동참여, 피해주민 지

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2조의 3).

(5) 긴급구조 관련기관

①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 · 통제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두고 있으며,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법 제49조 제1

항, 제2항). 중앙통제단은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 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 ‧ 통제, 긴급구조지

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및 그 밖에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시행령 제54조).

② 지역긴급통제단



A Study for Improving National Contingency Plans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Response System 101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

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 · 도의 소방본부에 시 · 도긴급구조통

제단을 두고, 시 · 군 · 구의 소방서에 시 · 군 · 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2) 유출대응활동 

(1) 재난 예보 ‧ 경보의 발령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광역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

부장을 말한다.)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

한다.)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수습본부장이 재난 예보 ‧ 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

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이러한 예보 또는 경보는 재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으로 구분하며, 재난

유형별로 전국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보 ‧ 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수습본부장(수습본부장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한정한

다.), 지역 단위의 예보 ‧ 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지역대책본부가 운

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이 각각 발령한다. 나아가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닌 자가 재난

의 예보 ‧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

체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3항).

중앙대책본부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 ·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

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

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

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4항).

(2)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중

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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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제외한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안

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

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1항). 이러한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 · 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

집,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같

은 조 제3항). 따라서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응급조치가 취하여지는 경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명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취하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

지고 있다.

(3) 응급조치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

난대응 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메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 · 진화 · 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

고 또는 지시,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법 제31조에 따

른 안전조치의 명령, 진화 · 수방 ·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

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다만 시 · 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 · 군 · 구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 및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③),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⑤) 그리고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⑦)에 관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 이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와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법 제37조 제1항).

(4) 대응조치 

이하의 대응조치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앙대책본부장은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 또

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

으로 예상되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둘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하의 대응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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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하거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6조).

➀ 동원명령

중앙대책본부장과 기초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

다. 이하 이 항목에서 동일하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

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

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 ·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

치의 요청, 그리고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과 같은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➁ 대피명령

기초자치단체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

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 · 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

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1항).

➂ 위험구역의 설정

기초자치단체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

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

의 금지 또는 제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1항).

➃ 강제대피조치

기초자치단체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17)은 위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제2항).

➄ 통행제한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17) 일응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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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 ‧ 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➅ 응원

기초자치단체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 · 단체의 장에게 인력 · 장비 · 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기초자치단체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법 제44조).

➆ 응급부담

기초자치단체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른 사람의 토지 · 건축물 · 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

나 제거할 수 있다(법 제46조).

(5) 수습지원단 등의 파견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 단체

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으며, 구조 ‧

구급 ‧ 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소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

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법 제14조의2). 수습본부장은 이러한 수습지원단의

구성 ‧ 운영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15조의2 제7항).

(6) 긴급구조활동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

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18)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

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 물자를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

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51조).

18)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 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의미하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일정한 군부대 등이

있다(법 제3조 제8호, 시행령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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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도록 되

어 있으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통제단장이 직접 현장지휘

를 할 수 있다.19) 이러한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는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 · 구조,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구조지원

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법 제52조).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또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

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의 경우의 현장지휘는 총리령으로 정

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

본부장이 지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장지휘체

계는 총리령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59조).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구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난대응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세 가지의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ⅰ)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전문가 집단간 연대

네트워크 형성, (ⅱ)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인원 및 장비에 관하여 현재의 중앙의 판단에 따른 지원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지원으로 제도개선, (ⅲ) 법률로써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들 수 있다(Min & Lee, 2014).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재난발생 시에 긴급구조활동에 대해서는 지역통제단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대응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대책본부가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 현

장에서는 긴급구조활동과 그 밖의 재난대응활동이 쉽게 구분되지 않을 우려가 높으므로 지휘체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지역대책본부와 지역통제단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연락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나아가 중앙정부

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난의 현장에서 즉각적으

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19) 이러한 경우에, 각급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

장지휘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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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 및 자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들은 유해화

학물질에 대한 안전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각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현장과 정부기관들과의 연결 및 현장에서의 각종 활동의 조정을 수행하는 현장조정관(On-Scene

Coordinator)을 임명하여 유해물질의 유출사고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도 이러한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과 조정에 관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

의 역할 분담 및 임시적인 초동조치의 지침을 마련하여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재난안전상황실을 확장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재난대응활동이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능적 ‧ 장소적으로 통합하는 것

또한 제시 가능한 대안이라 여겨진다.20) 특히 시카고의 WindyGrid21)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재

난관리체계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아가 유류오염 방지 및 대응 활동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두는 것도 사후 보상 및 배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미시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미시 화학공단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

가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응 공무원 역할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침 또는 조례를 준비해

야 한다. 즉, 정책의지 차원에서 명문화를 해야 한다. 특히 장비와 지식, 매뉴얼 적용, 유독성 화학물질

별 중화제 대비 및 살포방법, 불산에 뿌린 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입법예고 시

도해야 한다. 지자체와 환경부와의 관리책임, 그리고 긴급구조 및 사고수습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역할

분담시 구미시의 분명한 대응력 강화를 규정한 입법예고를 시도해야 한다. 법제도 전문가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한 지침 또는 조례 규정(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긴급 구조단과 사고수습 지역 대응단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바로 미국의 현장조정관 역

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구미시 자체에 On-Scene(현장 조정관)을 두고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다음

과 같다. 구미산단의 1,662곳의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사고를 선제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구미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셋째, 구미시가 실질적인 지

휘권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통합이 정책대안으로 요구된다. 구미시

가 주도하여 통합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한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소방조직과 경찰조

직, 그리고 환경부 조직 등이 상시적으로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대응통합

센터(가령 스마트 빅보드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주도의 재난회복력

모니터링 센터 및 전문가 Pool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에 노출된 지역은 사람에 대한 회

20) 모든 재난안전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

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21) 이 어플리케이션은 St. Patrick's Day Parade, Taste of Chicago 및 Air and Water Show와 같은 시

카고의 주요 연간 행사와 관련한 관리 및 유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시

카고의 경우에는 WindyGri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의 공무원들에게 한 곳에서 시카고의 빅데이

터에 쉽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11과 311에 대한 긴급신고, 운송 ‧ 수송장비의 위

치, 건물에 관한 정보, 지리적 및 공간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트위터 및 기타의 핵심적인 정보들이 포함

된다. http://datasmart.ash.harvard.edu/news/article/chicagos-windygrid-taking-situational-awareness-to-a-new-level-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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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력과 지역 커뮤니티 차원의 환경 회복력을 매년 꾸준하게 측정하고 전문가들을 상담과 컨설팅을 지

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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